
 - 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
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
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
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.

   2024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
52.30%입니다.

    ※ 특·광역 64.4%, 기초(세종, 제주 포함) 54.3%, 공기업 57.0%

(단위 : 억원, %)

신속집행 대상액(A) 집행액(B)
대상액 대비

집행률
(C=B/A*100)

270,455 141,435 52.30

    ※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, 특별회계, 기금, 지방공기업이 포함


